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힘이 되는 평생 친구, 보건복지부

보 건 복 지 부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「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(약제)」일부개정(고시제2022-24호)안내

1.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약제)」고시를 일부개정하고, 개정

고시문[보건복지부고시 제2022-24호(2022. 1. 27. )]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게재

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* 보건복지부 홈페이지(www.mohw.go.k r → 정보 → 법령 → 훈령/예규/고시/지침)

○ 개정항목 및 시행일

- 총 5항목(신설 2항목, 변경 3항목) : '22. 2. 1. (화) 시행

2. 아울러 일선 요양기관에서 고시 개정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환자 민원이 제기되는

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므로, 각 협회 및 단체에서는 산하 지부 등에 동 개정 사항이

전파되어 일선 요양기관에서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1.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약제)」일부개정 1부.

2. (별지1) 신설 급여기준 1부.

3. (별지2) 변경 급여기준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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